
 

평가지표 15 
방문상담관리 

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
관리합니다. 
 (3. 수급자 권리보장 / 2. 기관책임 / 1. 상담관리) 

점수 
  4 

 
기관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
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.  
  

평가기준 평가방법 

① 기 관 
모든 수급자(보호자)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

기록 ∙ 필수사항 : 상담일자, 시간, 수급자명, 상담직원, 
상담대상자, 상담내용 

② 기 관 모든 수급자(보호자)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
급여를 제공함 기록 

  

▣ 확인방법 
   
기준① 
  ￭ ‘상담직원’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(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

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)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임  

  ￭ ‘상담내용’은 수급자의 상태, 욕구,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

  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의해 

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산 받는 기관의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(프로그램 

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)을 확인하여 평가함 

 

   
기준② 

  ￭ 상담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상태변화기록지, 급여제공기록지 등 

급여제공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

있는지 확인함 

     단, 30일 이내 기간 적용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함 

 



 

평가기준 2023년 

①  모든 수급자(보호자)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

② 모든 수급자(보호자)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

 ▶ 2023년도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상담하고, 모든 수급자에 결과를 반영​
 ▶ 모든 수급자 기준으로 충족 (모든 수급자 대상)​
 ▶ 연 1회의 조건으로 연 중에 급여제공 계약종료 자는 제외. 

      

Q28 

  

사회복지사가 1달에 1번 방문해서 사회복지사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
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의 의미가 뭔가요? 

A28 

방문상담관리 지표는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욕구나 건의사항, 상태변화 및 
보호자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제 급여에 
반영하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. 해당 수급자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
급여(ex, 방문요양 기관이라면 방문요양 급여, 방문목욕 기관이라면 
방문목욕 급여)에 반영하고 그 내용이 있다면, 평가 시 확인할 수 있도록 
급여제공기록지, 급여제공계획서, 상태변화기록지 등에 기록하면 됩니다. 

      

Q29 

  

연 1회 반영은 수급자별 연 1회인지 기관별로 수급자 1명에 대한 반영인지 
궁금합니다. 

A29 
모든 수급자가 연 1회 이상 상담결과의 반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
것이 원칙입니다. 따라서 기관별 수급자 1명에 대한 1회가 아니라 모든 
수급자별 연 1회를 의미합니다. 



 

▶ 모든 수급자(보호자)에게 매월 방문상담 이후 연1회는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
제공해야 해요.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
서비스 제공 후 기록관리 부탁드려요. 예를 들어 상담 결과로 “수급자의 음식 삼킴 
기능 저하로 죽식 제공 및 식사 전에 목 운동 및 침 삼킴 운동하기로 함” 이라면 
급여제공자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해당 서비스 제공 
기록 관리를 해야 반영의 근거로 확인할 수 있어요 

 

 
 
 
 
 
 


